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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주 최대 52시간 시행, 우리는 과로사회에서 탈출합니다"

고 용 노 동 부

수신
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, 직무교육기관,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, 유해위험
작업의취업제한 관련 교육기관 대표자

(경유)

제목 교육기관 감염병 예방대책 철저 수립 이행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 및 무재해를 기원하며, 코로나19(COV ID-19) 감염병 예방 협조에

감사드립니다.

2. '20.7.1.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및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강사가 코로나19에

확진되어 해당 교육기관은 자진폐쇄하고 교육에 참석한 근로자는 자가격리 되었습니다.

3. 다행스러운 점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강사와 교육생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

상태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등 자율적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해 강사의 확진에도

불구하고 현재까지 추가 감염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.

4. 모든 교육기관은 집체교육을 시행할 때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교육생간

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, 지그재그로 자리배치 또는 투명칸막이 등 격벽 설치,

마스크 착용, 교육 전 체온측정, 손 소독, 기침 예절 준수 등 「생활 속 거리 두기

세부지침(2판)」 및 「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(8판)」*

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

*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 l ab.go.kr ) 공지사항에 게시

5. 만약,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격리 조치 및 관할

보건소, 지방고용노동관서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속히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

질병관리본부 또는 보건당국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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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"


